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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Share, and Household Income in 

Korea 

Jungsoo Park*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wage growth, changes in labor share and in household

income in Korea for the 2000-2017 period. The findings show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raised in the recent literature that wages are lagging behind

growths in GDP per employment, actually wage growth and GDP per

employment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were very simila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either in nominal terms or real terms using the same price

index. Furthermore, the firm-level and establishment-level micro data show that

wage growth is surpassing the productivity growth,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th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Declining

household income share is mainly due to expanding government sector and

reduction in the self-employment shares. Lastly, there are many unresolved 

issues in calculating adjusted labor income share and room for improvement 

in long-term time series of labor income shares.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rapid wage increases based on incorrect

facts should be reconsidered.

Key words: labor productivity, wage, price index

JEL codes: E24, E25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Tel. 02-705-869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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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박정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와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내외문헌들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취업자

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화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의 오류가 초래되었고 이를 교정

한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

는 오히려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셋째, 가계소득비중 감소의 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자비중의 

감소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상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장기시계열 추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가계소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4, E25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Tel. 02-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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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은 지속되는데 

반하여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국내외 문헌들과 언

론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 특히 박종규(2013, 2014), 장하성

(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 등의 문헌에서는 2007

년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임금이 함께 증가한 반면 2007년 이후 기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실질임금과 취업

자당 실질GDP 통계자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해당 문헌들은 이를 근

거로 경제성장과 임금 간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임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작아지는 데 있다고 추론하고 이를 다시 낮은 

노동소득 증가율 또는 가계소득 증가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

근 정부정책이 임금 및 가계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

로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다. 한편 이와 같은 거시 총량지표 간 비교결과와는 달리 제조 사업체 원시

자료에 기반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괴

리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국민계정의 거시자료, 한국경제의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원시자료 

등 한국경제를 묘사하는 모든 이용가능한 포괄적 범위의 통계자료들을 면밀

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괴리를 처음 지적한 대표적인 문헌은 

박종규(2013)의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성장은 지속되는데 고용증가가 낮다

는 의미에서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하여 성장의 과실이 임금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는 ‘임금 없는 성장’을 주장하여 학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

킨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로서 외환위기 이

후 실질임금성장률와 취업자 1인당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그림1>은 

해당 보고서의 그림을 복원하여 제시한 것으로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

GDP 각각을 2007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두 변수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2007년 이후기간에는 

임금증가율과 취업자 1인당 GDP증가율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2) 박종규(2013, 2014), 홍장표(2015), 장하성(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 
ILO(2018) 및 2014년 다수의 언론기사 등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다. 

3)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p.66에 제시된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임금의 연별 자료를 참고하였다.



- 2 -

을 확인할 수 있다.4) 

  

<그림1>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의 추이 (2007=1)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기초

로 박종규(2013)의 p.32 <그림 20>을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복

원함.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

거로서 몇몇 문헌에서는 국민계정에서 자영업 영업잉여를 제외한 국민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지적한다.5) 더 나아가 노동소득 증가율 둔화

가 곧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추론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

하는 원인이 기업소득 비중 증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6)

   한편 제조사업체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노

동생산성 및 1인당 임금자료를 보면 2000-2012년 기간 동안 제조 사업체의 

명목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04% 증가했고 종사자당 명목임금은 연평균 

6.02%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차이

는 거의 없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문헌들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 기업체 및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4) 장하성(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5) 주상영-전수민(2014)와 이병희(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6) 홍장표(2015)와 장하성(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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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 비교시 실질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된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둘

째, 법인기업 전수조사자료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10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 원시자료인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노동

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다. 넷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도출하여 기존 조정분배율

의 변화추이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을 세부구성

요소의 변화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본 연구가 확인한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비교시 실질화방식의 문제점을 제거하면 두 변수의 증가

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7) 둘째, 2000년 이후 제조업 사업체 

및 전 산업 기업체 자료분석에서는 오히려 명목임금증가율이 명목노동생산

성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면 재조정분배율 추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추가적인 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2010년 이후 기간

에만 존재하여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지 않다. 넷째,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부문 비중 감소에 기인한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자영업부문 비중 감소는 기업형태가 법인기업으로 대

체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대비되며 임금증가율

이 노동생산성증가율 보다 낮지 않고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실증적 근

거를 미시 및 거시자료를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 실

질임금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부문이 자본생산성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해

서가 아니라 취업자당 GDP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기존문헌에 따라 잘못 인식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

책이 있다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주요 자료를 소개하

고 3장에서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

율을 계산하여 비교 제시한다. 관련된 이슈로서 4장에서는 조정노동소득분배

율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짚어보고 그에 따라 신규조정노동

소득분배율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가계소득 비중의 원인을 세부구성요소의 

7)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는 1979-1993년 기간 중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를 논하면서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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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추적하여 파악해 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한다.

II. 자료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에 관한 산업별 자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

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다.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 경

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

동력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의 포괄성과 대표성

이 높은 표본조사들이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 등의 주요 

변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중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초자료들로 볼 수 있다.  각 기초자료에 대한 특징과 주요

변수들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주요 기초자료의 특성

범주 통계명 출처 주요 변수 조사대상 범위 

부가가치 
및 생산성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부가가치, 인건비, 
종사자수 등

- 제조업
- 10인 이상 사업체 전수
조사 
- 법인, 개인 포함

국민계정 한국은행 부가가치, 소득지
표등 - 국민경제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별 기업 재무
제표

- 전산업
- 국세청신고 기업 자료
- 2008년 이전: 표본조사, 
법인
- 2009년 이후:전수조사, 
법인 (+ 큰 규모 개인사
업체)

고용 및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종사자지위별 고
용 등

- 전산업
- 전국 3.5만 가구 표본
조사
-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1인 이상 3.2만사업체, 
근로자 80만명
- 임금근로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2.8만개 표본사업체
-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요변수들을 도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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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안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려고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기초자료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 조사범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기초자료들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거나 비

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측정상 오류가 발생하여 왜곡의 위험성이 높

기 때문에 지표 비교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III.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비교분석

1.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경쟁

적 노동시장을 가정할 때 노동시장의 균형은 식(1)과 같이 실질임금(w)이 노

동의 한계생산(MPL)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여기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생산물물가로 나누어 계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Y를 실

질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산출 그리고 L을 노동이라고 하자. 이때 노동의 평균

생산(Y/L)을 노동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식(1)의 양변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누면 

식(2)와 같이 좌변은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이 되고 우변은 노동의 산출

탄력성(=MPL*L/Y)으로 표현된다. 이때 좌변은 노동소득분배율(=wL/Y)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 ﷯  (1)

/(/) = ﷮ (2)﷯

  이처럼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하면 생산기술을 반영하는 노동의 산출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비율 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정

해진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비율

로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할 것이다. 이 때 단기적으

로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

한 단기적인 충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

가율에 괴리가 발생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하는 경우는 생산의 기술적 또

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화했을 가능성과 균형조건에

서 벗어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8)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8) 남성일(1991)에서는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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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증가율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분포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9)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거나 다른 제약이 원인이 되어 식(2)의 좌변과 

우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괴리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균형조건에서 볼 수 있는 노동생산성증가율

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동시

장의 무수한 제약과 비경쟁적 조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과 

보고서들에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온 것은 이러한 분

석과 이해에 근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경제성장과 임금: 국민계정 자료분석

  

  ‘임금없는 성장’을 주장한 기존 문헌들은 경제전체 평균 실질임금과 취

업자당 실질GDP를 단순히 비교하여 추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과 포괄

범위가 매우 다른 두 지표를 직접 비교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표는 다른 범위에 대한 평균지표이므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임금통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소득만을 측정

하는 반면 경제전체의 GDP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임금근로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상당히 다

르다.10) 한국경제는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18년 기

준 25.4%에 달하는 등 상당히 큰 편이고 시계열적으로 감소추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위가 다른 두 지표의 시계열을 단순비교하여 직관적인 해

석을 내리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국민계정상의 GDP는 법인기

업, 자영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부문별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부문별 비중이 시간에 따라 유의

하게 변화하고 있다. 총량지표 간 비교는 이러한 부문간 차이와 비중 변화를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 Park(2007)에서는 CES생산함수의 경우 평균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에 괴리

가 생기고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1963-2000년 한
국경제 자료를 기초로 CES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한계생산성과 임금간 괴리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인바 
있다. 

10) 대표적인 임금조사 자료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자, 임금구조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모
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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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임금지표로 일

반적으로 월임금총액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건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생산

성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인건비가 더 

적절하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통계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포괄범위가 다른 두 개의 총량지

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분석에서와 같이 동일한 통계자료 내에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변수가 동시에 제공되는 사업체단위 또는 기업체단위 

원시자료를 기초로 비교해야 신뢰성이 높고 보다 명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외문헌에서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

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총량적 지표간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실질임금과 실질GDP 간 비교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

한 연구들에서 비교방법과 해석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왜곡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11) 그리고 비교방법상의 오류를 교정하면 기존 

주장들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다. 다음 세부 절에서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1) 취업자당 GDP 성장률과 임금: 한국

   한국경제의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 연구들 중에서 두 변수간의 

심각한 괴리를 처음 지적한 문헌은 박종규(2013, 2014)의 연구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그림1>에서 보았듯이 2007년 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

당 실질GDP성장률보다 낮아 ‘임금 없는 성장’이 확인되었음을 주장하였

다.12) 여기서 실질임금과 실질GDP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

만 두 변수 간 추이의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장은 지속되는데 그 중 임

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GDP증가율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소득이 임금에 배분되는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두 변수를 실질화할 때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질임금을 도출할 때는 구매력기준

에서 평가하므로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하고 실질GDP를 도출

11) Dabla-Norris et al.(2015) p.14, ILO(2018) p.4, 김유선(2015) p.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
를 범하고 있다.  

12) 연구보고서에는 ‘취업자당 실질GDP성장률’을 ‘실질노동생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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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생산물단위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명목GDP를 산출물가지수인 GDP디

플레이터 물가지수로 실질화한다. 그러므로 실질임금과 실질GDP의 변화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다른 기준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

야 한다. 더군다나 두 물가지수의 변화추이가 크게 다르다면 기존문헌의 추

론이 틀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2>은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기준을 2000년으로 하고 

두 지수의 추이와 각각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다. 2000-2017년 기간

동안 두 물가지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소비자물

가지수는 누적 54.6% 증가한 반면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43.7%에 불과

했다. 연도별로 볼 때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에 비해 GDP디플레이터 물

가상승률이 유의하게 낮고 두 물가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며 움직이는 것

을 알 수 있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문헌의 방식대로 취업자당 명목GDP

를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고 임금을 CPI로 실질화하면 매년 발생하는 국

민소득 전부를 모두 임금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실질임금이 취업자당 실질

GDP에 비해 10.9%p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것

이다. 경제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임금으로 배분해도 실질화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적게 배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림2> 물가지수 (2000년=1)와 물가상승률: CPI와 GDP디플레이터 기준

출처: 한국은행 ECOS, 저자계산

  비교분석의 목적이 국민들이 생산하여 창출한 소득과 그 중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GDP를 국민생산이 아니라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이 비교를 통해 ‘임금 없는 성

장’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국민이 기여한 국가경제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임

13) 두 물가상승률 지표간 상관계수는 이 기간 동안 0.48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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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를 소득개념으로 

보고 그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명목기준으로 명목임금과 취업자 1인당 

명목GDP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두 변수 모두 동일한 물가지수 기준으로 실

질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4년 미국에서도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이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당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가 본 

연구와 동일한 지적을 하며 괴리현상이 착시이며 동일한 산출물가지수로 실

질화해서 비교하면 괴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문헌의 실질화방식이 해석상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다음 그

림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3>의 A는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기

존 연구 방법론과 동일하게 실질화한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를 2000

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서론에서 본 <그림1>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14) 동 기간 실질임금의 누적증가율은 35.6%(연평균 

1.8%)인 반면 취업자당 실질GDP의 누적증가율은 50.2%(연평균 2.4%)다. 이처

럼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 간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다. 한편 <그림3>의 B에서는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를 2000년을 기준

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명목임금은 고용

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구조조사의 월임

금총액 등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7년 기간동안 이들 임금지표들과 취업자당 명목GDP성장률 

간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존 문헌의 결과와 대

비된다.15) 동 기간 임금구조기본조사 기준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은 109.7%

(연평균 4.5%)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115.8%(연평균 4.6%)

다. 기존 문헌의 결과와는 달리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 간의 유

의미한 괴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가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3>의 C에서는 취업자당 GDP와 임금 모두를 동일하게 CPI기준으로 실

질화하였고 D에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GDP디플레이터기준으로 실질화하여 

실질화기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했다. 그 결과 역시 두 변수

의 증가율 간에 유의미한 괴리는 볼 수 없다. 

14) 기존 연구에서는 2007년 전후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기간전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2000년을 기준연도로 삼았
다.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두 방식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
준연도를 삼느냐는 시각적인 차이만 있지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15) 2000년~2017년 기간동안 일관성 있는 임금시계열로는 임금구조기본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이 제공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임금시계열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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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취업자당 GDP와 임금: 실질지수와 명목지수

A: 실질변수간 비교     B: 명목변수간 비교

C: CPI로 실질화      D: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구조

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임금의 경우 임금구조기본조사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시계열의 경

우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함.

  <표2>는 임금과 취업자당 GDP의 5년 단위 기간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

다. 2002~2007년 기간동안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18.6%, 취업자당 실질GDP은 

누적으로 17.4% 증가하였고 2007~2012년 기간에는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
1.2%, 취업자당 실질GDP1은 누적으로 10.4% 증가했다.16) 즉, 기존 문헌의 주

장과 같이 2007년 이전과는 달리 2007~2012년 기간에 두 변수 간에 큰 괴리

16) 본 연구가 박종규(2014)의 수치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연구가 분기별 자료를 사용
한 반면 본 연구는 연도별 수치를 사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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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누적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지표 2002-
2007

2007-
2012

2012-
2017

2002-
2012

2000-
2017

2000-
2017

실질임금상승률 18.6% -1.2% 8.2% 25.5% 35.6% 1.8%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17.4% 10.4% 8.3% 38.7% 50.2% 2.4%
명목임금상승률 37.1% 16.3% 15.4% 82.4% 109.7% 4.5%
취업자당 명목GDP증가율 29.2% 24.7% 17.6% 84.0% 115.8% 4.6%

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명목기준 비교는 다르다. 2002~2007 기간

에는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37.1%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

은 29.2%이어서 이 기간 중 임금증가율은 성장률을 초과하였다. 2007~2012년 

기간에는 반대로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16.3%이었고 취업자당 명목GDP

의 누적증가율은 24.7%이어서 임금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쳤다. 두 기간을 

합한 2002~2012년 기간을 보면 명목임금은 누적으로 82.4% 그리고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누적으로 84.0% 증가하여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는 매

우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2> 임금상승률 vs 취업자당 GDP증가율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주1) 임금은 일관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임금구조기본조사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

액을 사용하였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1인 이상 전체근로자에 대한 

월임금총액을 제공하고 있어 200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위 실질임금과 비교한 결과 

추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주2) 실질임금상승률은 CPI를 기준으로, 취업자당 실질GDP 증가율은 GDP디플레이터를 기준

으로 각각 실질화하였음.

 결론적으로 기존 국내외 문헌들은 비교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실질변수 비

교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 간에 실

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괴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17)  

(2) 취업자당 GDP 성장률과 임금: OECD국가간 비교와 미국의 사례

  경제성장과 임금 비교시 실질화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잘못된 해석

을 제시한 것은 국내문헌 뿐만은 아니다. ILO(2018) 보고서에서는 주요 아시

아 국가들의 2010-2016 기간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을 

17) Dabla-Norris et al.(2015) p.14, ILO(2018) p.4, 김유선(2015) p.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두 변수의 실질화를 각각 GDP디플레이터와 CPI로 하였고 그
로 인해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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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그 중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어 경제의 성과가 노동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Dabla-Norris et al.(2015)의 IMF Staff Note에서는 2005년 이후 한국

을 포함한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등 12개 주요국들의 실질임금지수

와 취업자당 실질GDP지수 간 유의미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

를 기초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분석결과들 역시 앞 절에서 지적한 논의에 의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

다. 

  <그림4>의 A에서는 2000-2017년 기간 35개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연

평균 실질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연평균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OECD국가에서도 두 변수 간 상당한 괴리가 나

타난다. 하지만 명목기준으로 비교한 B의 경우에서는 A와는 달리 한국을 포

함한 모든 국가에서 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GDP성장률 간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경제성장률 vs. 임금상승률: OECD 국가간 비교, 연평균 

A: 실질변수간 비교    

 B: 명목변수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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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EUROSTAT, ILO, 저자계산.

<그림5> 은 2000-2017 기간동안 각 35개 OECD 국가에서 연평균 실질임

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차이와 GDP디플레이터 및 CPI 기준 물가

상승률간의 차이에 대한 산포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 괴리”는 “두 물가지수의 물가상승률간 

괴리”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며 두 괴리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0.867)가 

존재한다.

<그림5>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간 괴리 vs. 물가상승률간 괴리 : 

OECD국가, 20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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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73 1973-93 1973-83 1983-93

Hourly compensation (CPI) 2.4% 0.4% 0.2% 0.5%

Hourly compensation (NFGDP) 2.5% 0.8% 0.5% 1.0%

Productivity(NFGDP) 2.5% 0.9% 0.6% 1.2%

     자료: OECD EUROSTAT, ILO, 저자계산.

   미국의 경우도 1994년경에 1960년 이후 기간 미국의 비농업부문의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이를 살펴본 바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을 발견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

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가 본 연구와 동일

한 시각에서 이 퍼즐을 분석하였으며 언급된 괴리현상 중 상당한 부분이 실

질화시 두 변수에 각각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발생하는 착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논문에 제시된 <표3>와 같이 생산성과 임금 모두 동일한 산

출물가지수(비농GDP디플레이터, NFGDP)로 실질화해서 비교하면 괴리가 사

라진다는 점을 보였다.

<표3>  실질임금 및 실질GDP 증가율 비교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출처: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 Table 1.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것이
고 NFGDP는 산출물가지수 (비농업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것임.

(3)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의 원인

  한국경제에서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2000년 이후 낮은 편이고 20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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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취업

자 일인당)

실질GDP(취

업자 일인당, 

CPI) 

실질GDP(취업자 

일인당, 

GDP디플레이터)

실질GDP 

(GDP디플레이

터) 

A B C D

2000-2010 2.2% 2.5% 3.1% 4.4%

2010-2017 1.3% 1.2% 1.4% 3.0%

후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이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4>을 보면 2000년~2010년 기간 실질임금(A)은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그 후 2010~2017년 기간에는 증가율이 연평균 

1.3%로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0년~2010년 기간 실질

GDP(D)는 연평균 4.4% 증가했으며 2010~2017년 기간증가율은 연평균 

3.0%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두 기간 모두 실질경제성장률(D)은 실질임금증

가율(A)을 각각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자당 실질GDP증가

율(C)은 두 기간에 각각 3.1%와 1.4%에 불과하고 GDP를 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소득개념으로 간주하여 CPI로 실질화한 실질GDP증가율(B)은 두 기간 

각각 2.5%와 1.2%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실질임금 증가율(A)과 매우 유사

하다. 

<표4>  실질임금 및 실질GDP 증가율 비교 (연평균 증가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

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소득에 비해 임금이 적게 배분된데 있는 것이 아

니라 취업자당 GDP증가율이 낮고 낮아지고 있는데 있다. 여기서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증

가율의 둔화가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 없는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임금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그동안 GDP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원인은 취업자 수 증가에 있

고 이러한 취업자 증가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매우 

낮아지고 임금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 노동생산성과 임금: 기업체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기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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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우리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단위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통계자료

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조사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대표성이 높

으며 기업단위 부가가치와 임금 변수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로는 통계청 기

업활동조사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업활동조사는 

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체만을 대상으

로 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은 영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18) 개별 기업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 ECOS는 원시

자료에 기초하여 산업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 구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 가

공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국민계정 작성에 참고자료로도 이용되고 있고 법인기업

의 재무적 상태에 관한 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기

업별 종사자 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금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것이 바로 부

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므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두 변수 증가율의 상대적 변화를 가늠하고자 한다.19) 또한 인건비는 임금총

액과는 달리 급여,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는 등 노동에 대한 댓

가로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비교하는데 

더 부합하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기업경영분석에서는 부가가치와 그 구성항목으로서 인건비, 영업잉여, 금

융비용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 명목임

금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고 반대로 그 비중이 작아지면 명목임금이 더 적

게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액은 제무재표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제하고 인건비와 대손상각비를 다시 더한 금

액이다. 추정된 부가가치는 다시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로 분류된다. 여기서 영업잉여의 개념은 영업손익에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된다.20) 한국은행 ECOS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2002년 이후 

18)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8년까지는 표본조사에 의존하였고 2009년 이후는 전수조사 자료다.
19) 기업경영분석에서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 기업경영분석의 영업잉여는 국민계정의 법인의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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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부가가치 구성항목으로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1년 

이전 기간에는 ‘영업잉여’가 아니라 ‘경상이익’이 구성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구성요소의 비중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ECOS에서 제

공하는 산업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기간‘영업잉여’항목을 비롯한 나머지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을 직접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2년 이후 기간에 있어서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유의

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 산업 법인 부가가치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ECOS에는 2002년 이

후에 한해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세부산업별 자

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에 따라서 제공되는 세부산업의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합산하여 구성비를 구하면 시계열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공되는 산업만들을 선택하고 이들

의 재무 기초변수들을 합산하여 전산업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합산하여 추정한 전산

업의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실제치의 약 96.5%에 달한다.21) 

 <그림6>은 제조업과 전산업에 대해서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기간을 보면 실제치

와 추정치가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과 전 산업 모두 2000-2017년 기간동안 법인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등락을 

하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2000년 

42.1%에서 상승하여 2017년 4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 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2000년 47.6%에서 2017년 54.3%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

다. 부록에 제시된 제조업 이외에 나머지 대분류 주요산업의 구성요소별 비

중추이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명목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명목임금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6>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과 전산업 (%)

21) 산업 중 시계열상 일관성을 위해 농업(A1), 교육서비스업(P)은 제외하였다. 포함된 산업은 어업(A2),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건설업(F), 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
업(H), 숙박업(I), 통신업(J),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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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1)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추정치는 시계열 일관성을 위해 재무제표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계산한 비중이며 2002

년 이후 실제치와 유의한 차이가 없음. 

  <그림7>은 제조업 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

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대기업의 경우 인건

비 비중이 등락을 하고 있으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앞서 확인한 전체 기업의 

인건비 상승추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그림7>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업체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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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제조업 사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사업체에 관한 원시자료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

사를 이용하는데 본 자료는 광업 및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에 관한 전수

자료로서 부가가치 및 임금에 변수들을 제공하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통

계자료다. 본 자료는 종사자수, 출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연간급여액 등

의 생산 및 비용에 관한 연간 변수를 세부 산업별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자료는 사업체(공장)단위자료이므로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

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이 제조업 사업체 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사업체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사업체 단위 자료를 기업체단위로 합산하여도 

기업체단위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기업이 두 개의 

사업체를 기초로 두 개의 다른 제조 세부산업 품목을 생산한다면 산업단위 

합산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는 두 개의 다른 산업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구분된다.

  우선 전체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종

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을 구하고 연간급여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종사자당 

명목임금을 구하였다. 두 변수를 명목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노동의 부가가치 

기여분과 보상분을 같은 금액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III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변수를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로 실질화를 하는 

경우에 물가지수의 차이로 인해서 비교에 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였다. 

 명목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액/종사자수    (3)

 명목임금 = 연간급여액/종사자수  (4)

 <그림8>는 제조업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각각의 2000년 수치를 1로 

삼아 지수화하고 각 지수에 대해서 2017년까지 누적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2000-2017년 기간 동안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

산성은 107.1% (연 4.4%) 증가한 반면 동기간 명목임금은 138.5% (연 

5.2%) 증가하였다. 2000-2012년 기간동안 임금은 노동생산성증가에 준하

여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제조업의 부진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증가는 정체된 

반면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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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추이 (2000 = 1)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9>은 제조업 세부 24개 중분류 산업에 대해서 2000-2017 기간의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산업별 통계치는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 동안 

24개 중분류 제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 산업에

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22) 명목임금상승률이 종사자당 명목부가가치증가율을 초과한 20

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94.9% 그리고 부가가치의 91.6%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9>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중분류 제조업, 명목 연

평균 증가율, 2000-2017 

22)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임금증가율이 더 낮은 4개 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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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

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10>은 제조업 세부 83개 소분류 산업의 2000-2017 기간 명목노

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동안 83개 소분류 제조업 산업 중 66개 산업에서 명목임

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이들 66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82.3% 그리고 부가가

치의 81.0%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산업에서는 2000년 

이후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10>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소분류 제조업,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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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

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본 절에서 관찰한 바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장기적으로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충격에 따라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000-2012년 기간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두 변수가 거의 같았으

나 그 이후 수출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반면 고용

된 노동은 적게 감소하여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IV.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상 문제점

  전체 경제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비교를 목적으로 취업

자당 GDP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III장 2절에서 두 지표의 개

념적 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해 불완전한 비교가 된다는 점은 앞 절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대안으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하 분

배율)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는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

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을 보는 것이고 이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에 비해 노동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비중이 감소하면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비중을 구하는 방식은 

명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선 전체 경제의 총량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

를 해석하는데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대기업, 일반정부 등 매우 다른 특성의 생산구조를 갖은 경제부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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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분배율들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분배

율이 1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분배율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분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서 분배율 수준과 변화추이가 

상당히 다르다. 산업별로도 생산구조에 따라 분배율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

다. <그림11>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 자료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기업체 자료를 기초로 각각 세부 산업별로 부가가치의 인건비 비중을 

측정한 것이다.  2017년도 기준 제조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세부산업(제조

업)에 따라서 5% ~ 42% (평균 24%)으로 추정되며 기업체의 인건비 비중

은 산업에 따라서 21%~ 84% (평균 55%)으로 나타나 산업별로 상당한 차

이가 있다. 

  

<그림11> 산업별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 사업체(제조업) 및 기업체, 

2017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저자계산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부문 비중이 최근 급속히 감소하

는 등 각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부문별 분배율의 가중평균인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더 나아가 노동소득

과 자본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부문의 소득을 무리한 가정에 의

하여 구분해서 얻은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를 해석하는 것

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된다.23) 그러므로 단순히 총량지표를 기초로 해석을 

내리거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

23) 전체 경제가 만약 자영업이나 1인 소유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큰 의미가 없
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나 1인 소유 법인사업자의 노동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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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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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용원이 

없는 
무급가족
종사자

소한 분배율의 변화가 각 부문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악하고 전체 분

배율의 의미와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성이 다른 부문별로 분배율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기업부문

의 경우는 III장에서와 같이 사업체 또는 기업체 자료를 기초로 분배율 또는 

인건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 총량지표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세부 부문에 대한 분석을 살펴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해석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량지표가 직관

적이라는 이유로 전체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1.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생산세 및 수입세를 제외하여 얻은 요소

비용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법인의 영업잉여, 가계의 영업잉여 그리고 정부 

영업잉여로 구성된다.25) 일반적으로 피용자보수를 노동소득으로 그리고 나머

지 부가가치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과 자본투입의 

결과인 가계 영업잉여를 온전히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한국경제의 특성상 자영업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비중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고려

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 중 자영업 부

문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B)은 상당히 크며 1990년 39.5%에서 

2018년 25.1%으로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진행중이다. 자영업 부문의 영업잉

여인 가계 영업잉여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크며 1990년 25.0%에서 2017년 10.0%로 감소하였다. 

<표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구성

24) 국민계정상 산업별 노동소득의 비중 역시 산업별 자영업부문의 비중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배
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것이다.

25) 국민계정상 요소비용국민소득의 세부항목에는 각 부문별 재산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부문의 재
산소득은 음의 값을 갖으며 이는 양의 값을 갖는 가계부문의 재산소득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각 부문별 재산소득은 부문 간 지급과 수취로 대부분 상쇄되며 모든 부문의 재산소득의 합인 전체 경
제의 순재산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의 1%미만이다.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노동과 자본으로 배분되
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소득 상에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 
재산소득 구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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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자영업자

A B 
(=B1+B2)

B1 
(=B11+B12) B11 B12 B2

1990 60.5% 39.5% 28.0% 6.5% 21.6% 11.4%

1995 63.2% 36.8% 27.3% 7.4% 19.8% 9.5%

2000 63.1% 36.9% 27.8% 6.9% 20.9% 9.2%

2005 66.5% 33.5% 26.9% 7.3% 19.6% 6.6%

2010 71.2% 28.8% 23.5% 6.3% 17.2% 5.3%

2015 74.1% 25.9% 21.5% 6.1% 15.3% 4.4%

2018 74.9% 25.1% 21.0% 6.2% 14.9% 4.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한 국가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은 소득

수준, 실업률,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개인 실효소득세율, 조세제도의 투명

성, 사회안전망 수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있다. <그림12>은 2017년 기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비중과 국가별 소득수준 간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

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12>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과 국가별 소득수준: 2017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영업잉여 중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

고 영업잉여를 추정노동소득과 추정자본소득으로 배분하는 다양한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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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에 따라 배분율을 다시 계산하여 조정된 배분율을 제시한 바 있다.26) 

하지만 자영업자의 잠재적 노동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새로 계산한 배분

율들이 비현실적인 값을 갖게 되는 등 현실부합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배무기(1984), 주상영-전수민(2014),  이병희

(2015) 등의 연구에서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하 조정분배율)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나

머지 부문들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조정노동

소득분배율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가계부문의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남은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계산하는 것

이다. 사실상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 분배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그림13>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낮고 상승추이를 보이는 반면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은 높은 편이고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다른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도 측정방법상 여전히 불완

전하며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세부절에 제시한다.

<그림13>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2.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에 대한 고려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 조정노동소득분배율 도출방식이 자영업부문 피용

26) 이병희(2015)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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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를 간과하고 있어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14>의 A는 요소

비용국민소득을 법인부문(부문1),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 (부문2, 고용주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부문(부문3, 자영자 자영업), 정부부문(부문3)

에서 각각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구분하고, 이 부가가치를 다시 해당부문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및 조정분배

율 측정상 문제점은 자영업부문 (부문2와 부문3)와 정부부문 (부문4)의 분

배율 측정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

여 새로운 조정분배율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그림14> 요소소득 국민소득의 세부구성

 

  <그림14>의 A에서 보듯이 전체 피용자보수에는 법인부문 및 정부부문에

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Comp1+Comp4)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서 발생하

는 피용자보수(Comp2)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가계부문 피용자보수

(Comp2)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부문에 고용된 고용원의 보수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21.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전체 취업자 중 6.2%)가 29.5%를 차지한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의 ‘자영업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년 고용원

이 있는 등록사업자들은 평균 3.9명의 고용원을 두고 있고 10명 이상인 경

우도 36.7%에 달한다. 총 고용원 수가 335.6만명에 달하여 개인사업자 수 

대비 70%에 달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6> 등록사업자 규모 및 고용원 수, 2015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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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고용원 
없는 
사업자

고용원 
있는 
사업자

고용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9
명

10명
이상

4,790 3,928 862 3,356 314 350 328 291 240 601 1,232

100% 9.4% 10.4% 9.8% 8.7% 7.2% 17.9% 36.7%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자영업현황분석 2016.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방식은 <그림14>의 A의 구성에서 전체 피용자보수 

(=Comp1+Comp2+Comp4)를 전체 부가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그림14>의 B에서와 같이 전체 피용자보수 

(=Comp1+Comp2 +Comp4)를 전체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 영업잉여 

(Surp2+Surp3)를 제외한 부가가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

을 조정하여 조정분배율을 산출할 때 취하는 기본 가정은 자영업부문의 분

배율이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이 방식이 

의도하는 바는 혼합소득의 존재로 인해 분배율 측정이 불분명한 자영업부문 

‘부가가치’의 분배율이 법인부문 ‘부가가치’의 분배율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의 분배율(부문2),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

부문(부문3)의 분배율이 각각 법인부문(부문1)의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림14>의 C에서와 같

이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Surp2 + Surp3)만이 아니라 자영업부문(부문2와 

부문3)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Surp2 + Surp3 + Comp2)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까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만 현재 계산방식은 그러하지 않다. 기존 조정분배율 계산방식처럼 자영업부

문의 영업잉여만 제외한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부문2) ‘부가가치’의 

분배율이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과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정을 한

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부문 피용자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기능적 소

득분배 측정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세부 절에

서 기술한다.

   자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부문의 피용

자보수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

에 관한 통계자료는 현재 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 <표

7>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통계를 기초로 부문별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

가 총피용자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2010년 19.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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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5%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조정분배율 추정에서 

제외시켜야 정확한 추정이 될 것이고 해당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조정은 조정분배율의 증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 비중의 감소추이가 2010년 이

전부터 지속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의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율을 완화

시키거나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표7>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 보수: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발생

계정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가계

(자영업부문)

2010 59.9% 5.3% 15.5% 19.3%

2011 60.9% 5.2% 15.2% 18.6%

2012 61.8% 4.9% 15.2% 18.1%

2013 62.3% 4.7% 15.3% 17.6%

2014 62.3% 4.7% 15.5% 17.5%

2015 62.4% 4.7% 15.4% 17.4%

2016 62.6% 4.6% 15.3% 17.5%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정부부문 포함 문제

  두 번째 문제점은 조정노동소득분배율에서 정부부문과 법인부문을 구분하

지 않고 합산하여 추계하는 것은 분배율 해석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두 부문의 기능적 소득분배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부문은 본

질적으로 법인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매우 적

을 수밖에 없으므로 분배율은 1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부문의 소득

을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분배율을 추정한다면 정부부문의 크기에 따라서 분

배율의 수준이 인위적으로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배율 변화추이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소득분배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도 계

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부문의 영업잉여는 매우 적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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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는 

앞서 <표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전체 피용자보수의 15.3%

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문에 대한 이슈를 감안하여 재조정한 분배율

은 역시 기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

을 후속 절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소규모 영리법인 문제

   세 번째 문제점은 자영업자와 구분이 불분명한 소규모 법인의 급증이 조

정분배율 측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앞서 <표5>에서는 고용원 있

는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원수가 3.9명에 달하며 고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도 36.7%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실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원이 적은 소규모 법인들은 규모와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득분류 회계상 법인 영업잉여는 법인부문 영업잉여에 그리고 자영

업자 영업잉여는 가계부문 잉여에 각각 달리 포함되어 있다. 만약 자영업부

문의 부가가치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노

동소득분배율 측정에서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제외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소규모 법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9인 이하 소규모 법인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왜곡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8>은 법인에 대한 전수자료인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의 통

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영리법인의 기업체 수는 42.8만에서 

2017년 66.6만으로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4인 이하 또는 9인 이하 법인 

기업체의 증가에 있다. 동기간 4인 이하 법인은 불과 7년 만에 19.2만개에

서 40.3만개로 급증하였고 5~9명 법인은 9.9만개에서 12.1만개로 증가하였

다. 이처럼 법인이 늘고 있는 추이는 자영업자의 감소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 본다. 더 나아가 <표9>은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9인 이하 법인

이 전체 영리법인의 영업손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0%에서 

8.2%로 증가해서 기업부문 영업잉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

이다. 

   

<표8>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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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수 (개) 매출액 (10억원) 영업손익  (10억원)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4명 이하 197,352 402,967 147,511 322,293 -319 9,524

5～9명 99,178 121,935 187,276 314,255 4,241 14,226

10～49명 106,621 115,516 553,386 749,878 23,829 36,417

50～299명 21,936 22,563 744,603 904,537 34,759 42,913

300～999명 2,411 2,408 452,689 537,091 24,143 33,283

1,000명+ 517 706 1,514,198 1,931,910 108,849 154,284

전체 428,015 666,095 3,599,662 4,759,963 195,502 290,647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표9>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분포 

　 기업체수 (개) 매출액 (10억원) 영업손익(10억원)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4명 이하 46.1% 60.5% 4.1% 6.8% -0.2% 3.3%

5～9명 23.2% 18.3% 5.2% 6.6% 2.2% 4.9%

10～49명 24.9% 17.3% 15.4% 15.8% 12.2% 12.5%

50～299명 5.1% 3.4% 20.7% 19.0% 17.8% 14.8%

300～999명 0.6% 0.4% 12.6% 11.3% 12.3% 11.5%

1,000명+ 0.1% 0.1% 42.1% 40.6% 55.7% 53.1%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한편 국민계정에서도 최근에는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규모가 큰 개인사업

자의 영업잉여를 가계부문이 아니라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큰 규모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간 구분이 회계

상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본 연구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정분배율

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세부요소 분류항목이 의미하는 정확한 정보와 회계

상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기존 조정방식에 중대한 측정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재조정

  본 세부 절에서는 앞서 제기한 세 가지 논의사항들을 감안하여 조정분배

율을 재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식(3)에서 보듯이 노동소득분배율(A)는 요소비

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 비중이고 식(4)에서 보듯이 조정노동소득분배율(B)

은 분모인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가계부문 영업잉여를 제외한 것이어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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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를 법인부문 영업잉여로 나눈 것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분배율(B)의 문제점은 가계부문과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5)에 제시된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은 조

정노동소득분배율(B)에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가계부문 피용자보수를 제외

하고 분배율을 계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식(6)의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

(C2)은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에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정부부문 피

용자보수를 분배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결국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

(C2)은 법인부문만으로 한정한 노동소득분배율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A) = 피용자보수/요소비용 국민소득       (3)

조정노동소득분배율(B) = 피용자보수/(요소비용 국민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

여) (4)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 = (피용자보수- 가계부문 피용자보수) /(요소비

용 국민소득 – 가계부문 영업잉여 - 가계부문 피용자보수) 

       (5)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2)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 및 정부부문 피용자

보수) /(요소비용 국민소득 – 가계부문 및 정부부문 영업잉여 – 가
계 및 정부부문 피용자보수)    (6) 

 <표10>는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발생계정 자료를 기초로 다시 계산한 조

정노동소득분배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조정분배율(B)에 비해 

신규조정분배율(C1)과 신규조정분배율(C2)은 다소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2010-2016기간 동안 조정분배율과 신규조정분배율의 변화추이를 비

교해 보면 조정분배율(B)은 3.2%p 증가한 반면 신규조정분배율(C1)와 신규조

정분배율(C2)은 각각 4.0%p, 그리고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처럼 

불과 6년 사이에 조정분배율(B1)과 신규조정분배율(C2)의 변화분 측정에 있

어서 1.2%p 차이가 난다. 한편 조정분배율(B)이 1990년 75.4%에서 2017년 

70.4%로 하락하여 27년 동안 5%p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1990~2010년 기간

에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따라서 신규조정분

배율(C2)을 다시 계산한다면 동기간 변화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2010년 이전 기간에 

27) 추가적으로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조정분배율 추정은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몇 가지 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저자 추정에 의하면 2010~2016년 기간동안 이 경우 재조정
분배율은 5.6%p~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3 -

노동소득분배

율(A)

조정노동소득분

배율(B)

신규조정노동소

득분배율(C1)

신규조정노동소

득분배율(C2)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제외)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제외)

(가계 및 

정부부문의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제외)
2010 59.4% 68.1% 63.3% 58.3%
2011 59.9% 68.7% 64.1% 59.3%
2012 60.9% 70.1% 65.8% 61.1%
2013 61.7% 70.7% 66.5% 61.8%
2014 62.8% 71.4% 67.3% 62.6%
2015 63.2% 71.5% 67.5% 62.9%
2016 63.3% 71.3% 67.3% 62.7%

2010-2016 +3.8%p +3.2%p +4.0%p +4.4%p

대해서는 정확한 신규조정분배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10>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저자계산. 

  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과 이와 관련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무수한 측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2010년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조정분배율(C2)이 기존 조정분배율(B)에 존재하는 편의를 상당부분 교정했다

고 본다. 하지만 2010년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제도부문별 발생계정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강한 가정에 의존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조정분배율(B)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서 발생하는 편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능적 분배에 관심이 있다면 편의와 측정상 

문제점이 많은 총량지표의 조정분배율보다는 측정상 문제점이 적은 각 부문

별 미시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제시한 사업체 및 기업체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배율을 보려는 목적이 시장의 기능적 배분을 보려고 한다면 각 부문별 

배분을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부문별 비중

이 변화하고 있고 부문별 분배율 수준과 변화추이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총

량지표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가간 부문별 

구조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국가간 단순비교로 함의를 찾는 것 또한 위험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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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계소득 비중감소의 원인 분석

  최근 정책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소득 중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소득 

즉, ‘가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은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으

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기업소득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한다. 

즉,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또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잘못 

확인된 사실과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

선 ‘가계소득’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계

정에서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을 회계상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

업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간 대립적인 소득분배로 해석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지분소유를 통

해 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의 증감은 기업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전부 가계자산의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배분되지만, 결국 이렇게 배분된 소득은 모두 가

계의 소득과 자산의 변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

지 않는다. 무수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분을 통해서 무수한 수의 가

계 (외국인 포함)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증가를 가계자산불평등의 심화의 원인으로 

손쉽게 해석하는 것 또한 위험한 판단이다.

   ‘가계소득’ 또한 개념적으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자영업자와 1

인이 100%지분을 소유하는 1인 소유 법인은 상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

적으로 기업경영이나 경제적 개념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개념적 정의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가계소

득’에 귀속되는 반면 1인 소유 법인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기업소득’에 귀속

된다. 앞서 IV장1절의 <그림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저소득

국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며 경제발전이 진행되어 고소득국이 됨에 따라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법인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는 앞서 <표5>

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자영업형태의 사업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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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8>에서 보듯이 법인형태의 소규모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만약 이러한 기업형태의 변화추세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 비

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

소득 비중과 그 변화에 대한 해석은 그 세부요소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가계소득’ 개념이 해석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국민계정의 세부자료들을 

참조하여 ‘가계소득’비중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노동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지 않았다는 앞 절의 분석결

과들과 가계소득 비중 감소현상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1.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1: 정부부문 확대

  우선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일차적

인 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5>은 

199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일 기간 중 정부소득 비중은 20.7%에서 25.9%로 크

게 증가한 점을 볼 수 있다. 기업소득의 변동성에 따라서 연도별 비중의 변

동이 크게 변하는 걸 감안하여 10년단위로 평균하여 1990년대와 2010년대

를 비교하여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대에 

75.1%에서 2010년대에 65.5%로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 비중은 동기간 

21.3%에서 24.4% 증가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부문이 확대

되는 것은 발전과정에서도 일반적이고 정부부문 확대가 가계소득 비중 감소

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이 상승

하여 가계소득 비중 감소와 대비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 세부 절에서 

제시한다.

<그림15>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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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비중(국민처분가능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1990 73.5% 5.9% 20.7%
1995 73.4% 5.4% 21.2%
2000 72.0% 2.7% 25.2%
2005 68.6% 6.1% 25.3%
2010 64.2% 11.7% 24.1%
2015 67.0% 9.3% 23.8%
2017 65.3% 8.9% 25.9%

1990-1999 75.1% 3.6% 21.3%
2000-2009 68.4% 6.2% 25.3%
2010-2017 65.5% 10.2% 24.4%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표11>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2.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2: 자영업자 감소

  가계소득 비중 변화의 세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요소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부문간 경상이전이 이미 

반영된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가계소득을 세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부문간 경상이전이 반영되기 전 국민소득 개념인 요

소비용국민소득 기준에서는 각 부문의 세부구성요소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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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살펴보았다.28)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소득이 일차적으로 각 부문

별 생산요소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여준다.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가계부

문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는 피용자보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그

리고 재산소득이 있다. 기업부문에는 법인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으로 그리고 

정부부문에는 일반정부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이 해당된다.29) 1990-2017년 기

간에 대하여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의 가계부문 소득비중과 국민처분가능소

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을 비교하여 제시한 <그림16>을 보면  두 비중의 

추이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 가

계부문의 소득을 세부요소로 구분하여 그 요소들의 변화를 파악하면 국민처

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6> 가계소득비중: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그림17>은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세부구성요소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

고 <표12>는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으로 가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의 요소별 비중들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계소득

의 구성요소 중 특히 자영업부문 영업잉여에 해당 하는 가계 영업잉여의 비

28) 국민총소득(GNI)에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제한 것이 국민처분가
능소득(NDI)이다. 여기서 다시 국외순수취경상이전과 생산 및 수입세(공제) 보조금을 제한 
부분이 요소비용국민소득(NI)이다. 2017년 기준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87.5% 수준이며 두 변수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는 큰 차이가 없다. 

29) 여기서 기업의 재산소득은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음
의 값을 갖는다. 가계부문의 소득 중 재산소득은 대부분 기업이 배분하는 이자와 배당금
에 해당하므로 기업 재산소득의 절대값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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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상당히 크고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가계부문 총소득(A)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각 비중변화를 살펴

보면 1990~2017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비중(A1)은 56.8%에서 63.0%로, 

가계재산소득비중(A3)는 6.5%에서 9.2%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자영업부

문 영업잉여는 25.0%에서 10.4%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

업부문 소득은 동기간 10.8%에서 16.4%로 증가했다. 각 비중이 연도별 변

동이 큰 편이라 이를 10년 단위로 평균하여 199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

여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한 사실은 첫째, 가계부문의 총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피용자

보수가 줄어든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영업잉여가 급격히 감소한데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주체가 자영업형태의 개인사업자에서 기업형태의 법인사업자들로 대체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1990-2018년 기간 중 비임금근로

자의 비중이 39.5% 에서 25.1%로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요소비용국민소득 구성에서 기업부문 소득과 피용자보수 비중은 모두 증가 

추이에 있다. 기업부문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가 

피용자보수 비중이 감소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급속히 하

락한데 있다. 

 

<그림17> 요소비용 국민소득 구성의 추이 : 1990-2017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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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

가계부문 

총소득

(요소비용

국민소득)

피용자

보수

가계 

영업잉여

가계 

재산소득

기업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

정부 

재산소득

A A1 A2 A3 B C

1990 88.3% 56.8% 25.0% 6.5% 10.8% 1.0%

1995 88.6% 60.2% 20.1% 8.3% 10.5% 1.0%

2000 90.3% 57.8% 22.4% 10.0% 8.0% 1.8%

2005 85.6% 61.2% 16.9% 7.5% 13.2% 1.2%

2010 80.3% 59.4% 12.4% 8.4% 18.7% 1.0%

2015 83.7% 63.2% 11.1% 9.4% 15.8% 0.5%

2017 82.6% 63.0% 10.4% 9.2% 16.4% 1.0%

1990-1999 90.6% 59.1% 23.1% 8.4% 8.3% 1.1%

2000-2009 85.9% 60.2% 17.3% 8.4% 12.9% 1.2%

2010-2017 82.1% 61.8% 11.4% 8.9% 17.1% 0.7%

<표12>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경제부문별 구성: 1990-2017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3. 소결

 결론적으로 최근 언론이나 몇몇 문헌에서 우려해 온 가계소득 비중감소 현

상의 진정한 원인은 기업에서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감소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 비중의 확대와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대체되는 현상

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가계소

득’이라는 명칭이 주는 개념적 혼동에 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계소

득’ 개념에는 자영업자소득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 간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적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계소

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최근 4인 

이하 법인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은 자영업 소득과는 달

리‘기업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등 법적형태에 따른 인위적인 구분으

로 인해 착시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가계소득’

에서 자영업자소득을 제외해야 한다. 가계소득의 비중은 피용자보수(A1)과 

가계부문의 재산소득(A3) 중 비자영업 부분으로 국한해야 한다. 다만, 현재 

통계자료에서는 재산소득 중 자영업부문 소득과 가계부문 소득을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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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VI. 결론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와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

존 문헌들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지 않았

고 오히려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외문헌들이 취업자당 실

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화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의 오류가 초래되었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가계소득비중 감소의 주된 원인은 기업소득의 증가보다는 정

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자비중의 감소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상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장기시계열 추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의 사실관계가 기존 문헌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미시 및 거시 실증자료를 기초로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임금 없는 성장’ 이라는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전환과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은 자본생산성

보다 더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어 여유가 있으므로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정

책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다. 현

재 상태에서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상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부진한 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

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증가가 낮은 원인은 기업에게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그러므로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

한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해 혁신과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창의기반의 새로운 사업기

회를 열어주고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높은 노동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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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노동의 산출탄력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과 부문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생산구조가 유사한 산업과 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추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전체경제에 대한 총량지표로서의 노동소득분

배율은 그 유용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시장의 기능적 분배를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분배율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이 갖는 본질적인 정보적 한

계와 측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경제전체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 

또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기초로 단순한 해석을 내리거나 정책을 입안하

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비중이 상당한 정부부문과 고용원 없는 자영

업부문의 경우 기능적 분배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경

우 시장의 기능적 분배를 보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분배율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

을 제외하면 법인부문만 남는데 법인부문에 대한 분배율은 국민계정이 아니

라 사업체 또는 기업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

로 역시 총량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을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 또

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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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A1>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대분류 세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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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드
산업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

산성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10 식료품제조업 3.1% 4.4%

11 음료제조업 3.7% 5.3%

12 담배제조업 1.6% 4.0%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3.2% 5.0%

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8.5% 5.0%

15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5.4% 4.3%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2% 5.0%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1% 4.3%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3% 4.9%

19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8.0% 5.6%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4.4% 4.4%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5.0% 4.6%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8% 5.3%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2% 4.6%

24 1차금속제조업 2.5% 5.4%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4.4% 4.9%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0% 6.1%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5.1% 5.4%

28 전기장비제조업 4.2% 5.5%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5% 4.9%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6% 5.1%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5% 3.3%

32 가구제조업 4.3% 4.8%

33 기타제품제조업 4.3% 4.5%

　 제조업 4.4% 5.2%

<표A1>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